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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가.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과 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한 」은 우리문화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 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고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속도가 국가 경쟁

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정보화에 가장 편리한 한 의 중요성을 드높

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다. 한 은 현존하는 수천의 문자 가운데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을 기리

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

현재 기념일로 되어 있는「한 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킴(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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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慶日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國慶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節 3월 1일

2. 制憲節 7월 17일

3. 光復節 8월 15일

4. 開天節 10월 3일

5. 한 날 10월 9일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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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 國慶日은 左와 같다.

3·1節 3月 1日

制憲節 7月17日

光復節 8月15日

開天節 10月 3日

〈 신 설 〉

第2條 國慶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節 3월 1일

2. 制憲節 7월 17일

3. 光復節 8월 15일

4. 開天節 10월 3일

5. 한 날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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